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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9일에 베트남 국회는 글로벌세원잠식방지 규정(“GloBE”)에 따른 추가 법인세(“CIT”) 적용에 관한
제107/2023/QH15호 결의(“제107호 결의”)을 공표하였다. 현재 베트남 세무총국은 제107호 결의의 일부 조항을
지침하는 시행령을 작성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의 지침과 제107호 결의에는 국가별보고서(CbCR)에 따른 전환기간동안 책임면제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 “TCSH”)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제도는 OECD가 다국적기업
(“MNE”)이 글로벌 최저한세(“GMT”) 적용 초기 몇 년 동안 행정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TCSH 원칙은 소득산입규칙("IIR”)  및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 규정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전환 기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는 모든 회계연도("FY")를 포함하되 2028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되는 FY는 포함하지 않음) 동안, 베트남 또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한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세액은 해당 국가가
Safe Harbour 테스트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0 (zero)으로 간주된다. 

 (i) De Minimis Test (최소 매출 및 소득 기준) 
 (ii) Simplified Effective Tax Rate (“ETR”) Test (간소화된 실효세율 기준) 
 (iii) Routine Profit Test (일상적인 이익 기준)

• OECD는 Safe Habour가 MNE 그룹이 전환 기간동안 GMT의 원칙에 점진적으로 익숙해지도록 돕기 위한 임시
제도라고 소개한다. 따라서 GloBE 규정에 따라 상세하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CbCR 및 구성기업의 별도
재무제표 (“FS”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소스만을 기준으로만 하면 된다. 그러나 OECD의 주석(Commentaries)에서는
“적격”하고 Safe Habour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 출처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특수 제도와 복잡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딜로이트의 이 전문 자료는 OECD 가이드 라인에 따라 Safe Habour의 주요 원칙을 이해하고, 제107호 결의 및 곧
발표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첫 회계연도 적용(FY2024)을 위한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MNE 그룹(베트남 외국 투자
MNE 그룹 및 베트남에 구성기업이 있는 외국 MNE 포함)을 돕기 위해 제공된다. 

소개 및 개요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전환기간동안 책임면제) 

로드맵
Deloitte는 FY 2024의 Safe Habour 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초기 평가

✓ 데 이 터 베 이스 준 비
상태 평가 (예 : 적격
CbCR, 적 격
구성기업의 FS 등)

✓ 최 신 회 계 연 도
(2023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Safe Habour
적격성 평가 실시

재평가

✓ FY 2024 의 감 사 된
재 무 데 이 터 를
기 반 으 로 적 격 성
재평가

✓ 그 룹 이 투 자 한 각
국가에 적합한 평가
기 준 을 검 토 하 고
선택함

계산

✓ 적격 CbCR 및 적격
FS에서 관련 데이터
수집

✓ 각 테스트에 대해 계산
수행

✓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TCSH  적용 평가 및
선택

신고

✓ TCSH  적용을 선택하여
GloBE 정보 신고서 및
추 가 CIT 신 고 서 에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기한 내에 세무당국에
제출함

1 2 3 4

바로 해야 할 일 FY24 회계 데이터가 제공된 후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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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및 적용 기간

I.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개요

• TCSH는 GMT가 발효되는 초기
몇 년 동안 MNE 그룹의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 전환 기간 동안, 적격 CbCR 및
적격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된 세
가 지 테 스 트 중 하 나 라 도
충족하면,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의 추가 세액은 0(제로)으로
간주된다.

“ONCE OUT, ALWAYS OUT” 원칙

전환 기간 동안의 TCSH 규정은 모든 구성기업과 국가 내 고정 사업장에 적용되며, "Once out, always 
out”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2024년 1월 1일

2026년 12월 31일

2028년 6월 30일

TCSH 적용

전환 기간

2026년 회계연도 시작하는
가장 늦은 시점

2026년 회계연도 종료하는
가장 늦은 시점

“ONCE OUT, 

ALWAYS 

OUT”

MNE 그룹이 GloBE 규칙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에 특정 국가에 대해 TCSH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Safe Habour를 적용 불가능한다. 

단, 이전 회계 연도에 그룹 내에 해당 국가에 위치한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FY 2024 FY 2025 FY 2026
가정:

• MNE 그룹은 회계연도가
매 년 1 월 1 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 2024, 2025, 2026 
회 계 연 도 에 GloBE 
규칙이 적용된다.

TCSH 는 베 트 남 의
구 성 기 업 에 어 떻 게
적용되는가?

TCSH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TCSH적용 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TCSH 적용 불가

이전 연도에 TCSH
적용되지 않아 적용 불가

GMT가 베트남에서
적용됨

시나리오 1:

FY 2024에
베트남에
구성기업을
보유한 경우

시나리오 2:

FY 2024에
베트남에
구성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Once Out, Always Out”“Once Out, Always Out”

“Once Out, Always Out”제외 (첫 연도에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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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H Tests
다음 3 가지 테스트 중 하나가 충족될 때 TCSH가 적용된다:

Tests 조건
데이터
소스

비고

(1) De Minimis Test

(최소 매출 및 소득 기준)

(i) EUR 10mil미만의
매출, 및

(ii) EUR 1mil 미만
법인세 차감전
이익 혹은 손실

• 적격
CbCR

De Minimis 테스트는 그룹에 매각 대상
(entity held for sale)이 포함된 경우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및 CbCR에 포함되지 않음), 
이러한 기업들의 총 매출액에 그룹의 CbCR에
보 고 된 총  매 출 과 합 산 하 여 EUR 10 
million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 Simplified ETR Test

(간소화된실효세율기준)

한 국가의 간소화된
ETR가 최소한 다음과
같다: 

✓ 15% for FY24; 
✓ 16% for FY25;
✓ 17% for FY26

• 적격
CbCR

• 적격
재무제
표 (“FS”)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CIT 비용

• 해 당 국 가의 고 정사 업장에 전적으 로
배분된다, 및

• 간소화된 ETR 테스트에는 고정사업장의
위치만 포함될 수 있으며, 본사의 위치는
포함되지 않다.

(3) Routine Profit Test

(일상적인 이익 테스트) 

세전 이익이
실질기반소득 공제
(SBIE) 금액과
동일하거나 미만임

• 적격
CbCR

• GloBE 
규칙에
따른
계산

• SBIE 금액에는 매각 예정 법인 및 GloBE 
규칙에 따라 제외된 법인의 급여 및 유형
자산이 포함되지 않다. 

• 구성기업이 CbCR과 GloBE에 따라 서로 다른
관할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관할 지역의
급여 및 유형 자산은 양쪽 모두의 SBIE 
금액에서 제외되며, Routine Profit Test 에도
포함되지않는다.

• 한 회계 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관할 지역은
항상 일상적인 이익 테스트 (기준3)를
충족하며 SBIE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간소화된
실효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된
간소화된 세금

법인세차감전 이익 (손실)
=

I.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적격 CbCR 보고서 적격 재무제표

• 적 격 재 무 제 표 (FS) 를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된
보고서이다. 

• MNE 그룹이 규정에 따라
CbCR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 적격 FS에서의
총매출 및 법인세 전 이익
데이터를 사용하여 TCSH를
적용할 수 있다. 

1) 최상위모회사(“UPE’)의 연결 FS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재무계정

2) 각 구성기업의 별도 FS는 다음에 따라 작성된다: 

• 허용 가능한 재무 회계 기준, 혹은

• 적용이 허용된 재무 회계 기준 및 회계 장부에 기록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다

3)   크기 또는 중요성 기준에 따라 MNE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기업(CE)의 CbCR 작성을 위해 사용된 재무 계정

특별 유의사항:

• 적격 FS는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CbCR에서 적격 FS의 데이터를 조정하는 경우, OECD의 주석문서 또는 합의된 행정 지침에 명확히 요청된 조정을 제외하고는
테스트된 관할 지역이 TCSH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구성기업의 재무 계정/별도 FS에서 매입가격 회계(PPA) 조정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한 상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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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투자 및 합작 투자 자회사

적격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별도의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으로 적용된다. 

최상위모회사의 국가는 전환 회사임. 

최상위 모회사의 모든 소유권을 적격 소유자가
보유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다.

투자 기업

투자 기업은 GloBE 규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투자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와
투자 기업의 소유주가 위치한 국가의 세이프 하브
규정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순 미실현 공정가치 손실

한 국가에서 50 mil 유로를 초과할 경우, 법인세
전 이익(손실)에서 제외된다. 

제외 사항

TCSH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음:

1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구성기업

2

다국적 기업 그룹이 여러 모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Multi-Parented MNE) CbCR이 기준에
맞더라도 그룹 전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3
적격 소득 분배에 대한 세금 규정 (Eligible 
Distribution Tax System)의 적용을 선택한
구성기업이 있는 관할 지역

4
이전 연도의 전환 기간 동안 TCSH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관할 지역 (“Once out, always out”)

주목할 만한 경우

하이브리드 차익 거래 구조에 따른 조정

• 2022년 12월 15일 이후에 그룹 내부에서 하이브리드 차익 거래 구조(Hybrid Arbitrage Arrangement)가
실행된 경우, 세전 이익과 법인세 비용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

• 하이브리드 차익 거래 구조의 유형과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I.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1) 공제/미포함 협의

Deduction/Non-inclusion Arrangement
(2) 중복 손실 협의

Duplicate Loss Arrangement

(3) 중복 세금 기록 협의

Duplicate Tax Recognition Arrangement

구성기업 (A)이 구성기업 (B)에게
대출이나 자본 투자를 제공하여
(A)에서 비용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기록된 경우, 그러나:
• (B)에서 이에 상응하는 매출이나

이익이 기록되지 않거나; 또는

• (B) 에 서 이 에 상 응 하 는 과 세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구성기업 (A)에서 비용 또는 손실이
기록될 때:
• 같은 비용 또는 손실이 본사

(B)에서도 기록되거나; 또는

• (B)에서 다른 국가의 법인세 계산
시 상응하는 공제를 증가시키는
경우

구성기업 (A)와 (B)가 다음을 계산할
때 동일한 법인세 비용을 기록하는
경우:
• 조정된 세금 범위에 해당하는 세금; 

또는
• 전환 기간 동안 TCSH 적용을 위한

단순화된 실효세율

위의 합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테스트된 관할 지역의 세전
이익에서 제외한다.

위의 합의로 인해 발생한 세금
비용을 해당 국가의 법인세
비용에서 제외한다.

주목할 만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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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Safe Habour (간소화된 계산 Safe Habour)

II. Permanent Safe Habour

Permanent Safe Habour 개요

• Permanent Safe Harbour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에 대한 추가 세액 (해당 연도에 대한 조정된 추가 세액
제외)은 다음 3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0(영)으로 간주된다. 

(1) 일상적인 이익 기준 (Routine Profits Test)

(2) 최소 매출 및 소득 기준 (De Minimis Test)

(3) 실효세율 기준 (ETR Test) 

• 구성기업은 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간소화된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간소화된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OECD의향후 문서에서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다.

중요하지 않은 구성기업

중요하지 않은 구성기업의 경우 간소화된 계산 방법을 적용할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신고 구성기업은
간소화된 계산을 사용하여 중요하지 않은 구성기업의 조정된 소득 또는 손실과 적용 범위 내 세금을
판단하기 위한 연간 선택할 수 있다. 

정의:

규 모 나 중 요 성 에 근 거 하 여
최상위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연결되지 않은 고정사업장(“PE”)를
포함한 엔터티를 말한다. 이에 따라:

✓ GloBE 규 정 에 따 른 연 결
재무제표

✓ 독 립 적 으 로 감 사 된 연 결
재무제표

✓ CbCR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재 무 계 정 은 허 용 되 거 나
승인된 재무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수익이 5mil EUR를 초과하는
경우)

중요하지 않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 방법 적용: 

GloBE 규정 대신 관련 CbCR 규정의 기준을 사용하여 safe 
harbour자격을 결정한다. 

관련 CbCR 규정에 따라
결정된 총 수익GloBE 소득

GloBE 수익
관련 CbCR 규정에 따라
결정된 총 수익

조정후대상조세

관련 CbCR 규정에 따라
결정된 당해 연도의 발생
법인세

CbCR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최상위모회사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CbCR 작성 규정, 또는

• 최상위모회사를 대신하여 CbCR을 제출하는 국가의 CbCR 작성 규정, 또는

• OECD BEPS 패키지의 CbCR 제13호 보고서 및 CbCR 작성 가이드라인, 만약 최상위모회사 국가에 CbCR 
규정이 없거나 다국적 기업이 어느 국가에서도 CbCR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OECD의 지침에 따르면 , 다국적 기업 그룹이 전환 기간 동안 safe harbour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 
Permanent Safe Harbour의 자격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룹은 간소화된 계산을 통해 특정 국가의 추가
세금이 0(제로)으로 간주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Permanent Safe Harbour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은 OECD에서 완전히 안내되지 않았다. 현재의 기본 지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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